	국가세무총국
소비세 2가지 심사비준사항 폐지 후
관련 관리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 제39호

<국무원의 일부 행정심사비준항목 등 사항의 폐지 및 조정에 관한 결정> (국발[2015]11호) 규정에 근거하여, "소비세 세액공제 심의" 및 "석유제품의 소비세 징수범위 인정" 심사비준사항을 폐지한 후 유관관리문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납세자가 아웃소싱, 수입, 위탁가공회수 등 과세소비품을(이하 "아웃소싱 과세소비품") 원재료로 과세소비품을 계속적으로 생산하는 경우 현행 정책규정에 따라 아웃소싱 과세소비품의 기납부 소비세금을 공제한다. 
주관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쳐 상술한 아웃소싱 과세소비품에 대해 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는 이미 공제받은 소비세를 심사한 당월 공제를 허락받은 소비세로부터 상계처리하여 감액한다.
2. 납세자가 <국가세무총국의 소비세 유관정책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2년제47호) 제1조 제2항 국가표준에 부합하고, 석유화학 업종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 및 제2조 아스팔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성급 이상(포함) 질량기술감독부문에서 발급한 관련제품의 품질검사증명을 취득한 당월부터 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주관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쳐 납세자가 제품품질검사증명을 취득하기 전 소비세 납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소비세를 추가 납부한다.
3. 본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소비세 납부신고 및 세액공제관리의 한 단계 강화에 관한 통지> (국세함[2006]769호) 제2조 제2항, <국가세무총국의 소비세 유관정책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2년제47조) 제1조 제2항 및 제2조 중 "또한 납세자는 우선 성급 이상(포함) 질량기술감독부문에서 발급한 제품품질검사증명을 주관세무기관에 비안을 진행하고" 내용은 동시에 폐지한다.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5년 5월 22일
	
	国家税务总局
关于取消两项消费税审批事项后有关管理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39号

　　根据《国务院关于取消和调整一批行政审批项目等事项的决定》（国发〔2015〕11号）规定，现就取消“消费税税款抵扣审核”和“成品油消费税征税范围认定”审批事项后有关管理问题公告如下：
　　一、纳税人以外购、进口、委托加工收回的应税消费品（以下简称外购应税消费品）为原料连续生产应税消费品，准予按现行政策规定抵扣外购应税消费品已纳消费税税款。
　　经主管税务机关核实上述外购应税消费品未缴纳消费税的，纳税人应将已抵扣的消费税税款，从核实当月允许抵扣的消费税中冲减。
　　二、纳税人生产《国家税务总局关于消费税有关政策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2年第47号）第一条第（二）款符合国家标准、石化行业标准的产品和第二条沥青产品的，在取得省级以上（含）质量技术监督部门出具的相关产品质量检验证明的当月起，不征收消费税。
　　经主管税务机关核实纳税人在取得产品质量检验证明之前未申报缴纳消费税的，应按规定补缴消费税。
　　三、本公告自发布之日起施行。《国家税务总局关于进一步加强消费税纳税申报及税款抵扣管理的通知》（国税函〔2006〕769号）第二条第（二）款、《国家税务总局关于消费税有关政策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2年第47号）第一条第（二）款及第二条中“且纳税人事先将省级以上（含）质量技术监督部门出具的相关产品质量检验证明报主管税务机关进行备案的”内容同时废止。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5年5月2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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